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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arry out construction work, it is urgent to introduce a proper wage system so that the cost burden 

of projects that have been won due to bleeding competition among original government buildings based on 

low-priced bids can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Purpose: Construction with illegal multi-level industrial 

structure needs to improve the wage reduction environment leading to order (100%) → original contractor 

(80%) → subcontractor (65%) → load contractor (65%) and aims to ensure wages for end workers. Metho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labor cost appropriate payment pla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case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P.W)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 effect and 

direction of the appropriate wage system are presented. Result: Individual minimum wage security was also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and many researchers suggested that only the introduction of an appropriate 

wage system could solve the problem of reducing worker labor and ensure quality and safety. Conclusion: 

The proper wage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block illegal multi-level and illegal foreign work,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in the construction market, create an influx of young workers,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s competitive structure, safety, and quality.

Keywords: Appropriate Wage, Multi-level, Appropriate Wage System, Subcontracting, Safety Acci-

dents, Quality Control, Wage Reduction.

요 약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

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

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

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 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

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

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

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용어: 적정임금제, 다단계, 하도급, 안전사고, 품질관리, 임금삭감, 불법하도급,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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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건설업 하도급계약의  특징이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 다단계의 형태는 발주자(100%) → 원도급

사(80%) → 하도급사 (65%) → 재하도급(65% 이하)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해야할 공사비(자재비&노무

비)를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제안한다. 그리고 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기업은 이윤을 확보하고 공사를 수행

하면서 자재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노무비를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노무비를 줄이다 보면 최하위 단계 노임

성 작업팀(반)장은 투입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무리한 작업일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단계 산업구조는 단계별로 공사비의 하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를 

부족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특성은 2021년 6월 학동 건물 무너짐(붕괴)1)에서도 나타났다. 철거공사를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체결하

고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배하고 재하도급을 주었고, 재하도급업체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도급(재재하도급)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3.3㎡당 28만원 이었던 공사비가 10만 원대로 삭감되어 계약 체결되고, 다단계로 재재하도급을 받

은 업체는 4만 원대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고층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워크

레인의 설치 및 해체는 거의 이동식 크레인과 설치 및 해체 노무자의 인건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임대업자와 설치 및 해

체팀과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게 받고 일하는 설치 및 해체팀이 발생하게 된다. 결

과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도급 금액에 따라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여 불안전상태와 행동이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빠른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자신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승강기 공사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하면 전문 공사로서 하도급이 불가한 공사이다. 원칙적으로는 제조사와 설치 업체가 공동수급혐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수급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실제적으로는 원도급사와 제조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사가 하도급식으로 설치 업체

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이다. 거의 전체가 노임으로 구성된 설치 업체는 타워크레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무시한 

채 빠른 설치만이 자신의 노임을 지킬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제조사는 저렴한 설치 업체를 구하게 되고, 설치 업체는 노임

이 저렴한 근로자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화물차주가 운송물량 확보하기 위한 과당 경쟁이나 저가 경쟁의 피해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연계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과로 및 노동시간 증가, 과속 운전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화물자동화 안전운임 고시”하여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공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시공금액 확대, 직접공사비율 노무비 기준 적용, 하도급 금액 요율 적용,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등의 개정을 시행해 왔지만 공공에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업역규제가 고용에 미치

는 영향보다 근로조건 개선, 임금 지불능력 제고, 안전사고 발생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조사되었으며 종합건설보다 

전문건설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낸 폐해 중에 하나는 건설현장의 내국인근로자 참여율의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건설시장의 노동인력 참여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으며 건설현장의 전체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18.4%이며, 이 중 불법 외국인근로자는 6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내의 청년인력 유입을 막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되

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도급 금액을 깎아 내리고,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불법 다단계 하

도급 계약으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 2021년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의 건축물 철거공사중 무너짐(붕괴) 사고조사 내용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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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조사로 건설업의 현황조사를 수행한다. 우선 문헌조사로 적정임금제에 대한 법령 및 정책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를 토대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탑다운(top-down)이 아니고 바텀업(bottom- 

up) 방법으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 제도를 제시하여 정부에서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서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과 미국의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건설업과 건설현장의 임금지급체계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 최근 5년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계,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의 재하도급 비율 

(2) 미국의 P.W(Prevailing Wage) 제도와 적정임금제 적용 효과성을 조사한다.

     - 미국 P.W제도의 성공요인, 적정임금제도 적용시 좋아지는 점을 조사한다.

(3) 적정임금제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업에서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지위와 노동의 합리적인 대가 지급으로 근로

자의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개인지병관리 등이 좋아진다.’ ‘적정임금은 불법 하도급비율이 감소되고, 언어 소통 어렵

고,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불법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므로 안전관리가 향상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건설업의 

사망만인율과 국내 근로자 인금체계를 분석하였고,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 적정임금제도 적용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제시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Kim(2019)은 적정임금보장의무는 1980년 헌법에 제시되어 개인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의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Lee(2011)는 대

법원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된 포괄임금제를 제시하였다. 현

재는 노임과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이 별도로 나누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삭감된 노무비의 해

결방안으로 작업팀 감소, 저임금 근로자 투입,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투입하는 고용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노무비 확보, 노무비 전달 신뢰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독일의 건설 산업은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 정규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낙찰자 선정 시에는 투입될 기능 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요 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설구조 특성 상 관리

자를 제외하면 일용직이 대다수이며, 노임을 삭감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무비 미확보는 임금체

불, 건설현장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적정임금을 제시하고, 시중노임단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시중노임단가는 기

능공의 경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보다 초급에서 특급기술자까지 차등화 된 노임단가를 개발

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im(2014)은 현재의 건설현장 고용체제에서는 합법적 임금지급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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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 Jang(2013)는 직할시공제 적용 시 발주자 업무증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 적정 품질확보 어려움의 단점도 

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지휘향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직접 시공제도 

확대방안도 직할시공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선행연구에서 적정임금제도는 근로자 소득 증가 및 임금격차 해소, 

공정경쟁 및 노동공급 증가의 장점이 있으나, 저 숙련자의 실업(실직) 발생의 단점도 있으므로 복지와 안정화된 일감, 경력 

관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 다단계 산업구조로 인해서 발

생되는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저가 덤핑경쟁으로 임금 삭감을 부축이고 있으며, 불법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촉진시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정임

금제, 표준근로계약서, 전자카드(퇴직공제제도), 대금 e바로(노무비지급명세)를 적용한 시범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개선, 

책임시공으로 안전·품질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확보,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성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Lee et al.(2020)

은 우리나라 시중노임단가 기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적정임금은 없는 상태이다고 했다. 적정임금 조사결과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분석되었고, 공공 공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없이 동일한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의무

화가 필요하며,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빈 임금(mode)을 적용하고, 민간 건설공사에도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 지급 현상은 낙찰제도의 문제보다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진 품셈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

므로 품셈대로 지급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적정임금제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엔지니어 등의 대가

로 내역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임금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나 건설현장은 다단계구조로 적정임금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된다.

건설업의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 시공제도 및 적정임금제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보았으며, 고용

효과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건설생산 및 고용구조에서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구조가 존재하며 실제 시공단계에 있는 근

로자에 대한 불법이나 관리감독, 통제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이 번거롭고 불합리한 규정으

로 실제 반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건설 환경은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전산화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반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우선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단계 사업

구조 개편, 직접시공 확대,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하며, 적정임금제 활성화 시 근로자의 근로복

지 향상으로 연결되어 작업의 안전성과 및 품질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건설업 사고비율 및 임금체계 

국내 건설시장의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체계 현황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건설현장의 다

단계2) 사업구조로 인한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 모두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통한 저가 수주라고 판단된다. 공공 공사는 

2)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6) : 다단계란 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생산구조 방식이며, 팀장은 근로자로부터 중간수수

료를 착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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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에서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의 82%미만, 발주자 예정가

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하한 금액을 지정하여 적정 임금 및 이윤이 확보되도록 보

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면 계약(다운계약)방식 등으로 인한 저가 불법하도

급과 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 미설치하거나 제거하고, 위험작업을 강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감소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서 2022년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 32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1건, 20명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년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건, 155명으로 제조업의 92건, 99명, 기타업종의 64건, 66명

보다 약 1.5~2배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fatal accidents in the first half of the last 5 years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비교표

사고성 사망만인율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현황

을 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Accidental death rate in major countries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고성 사망만인율 0.46 0.14 0.14 0.37 0.03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하 ‘KISCON:키스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하도급 처분건수 현황은 

Table 3과 같다. 특히 총 538건 중 무등록(재)하도급은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86건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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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iscon, Illegal subcontract status (‘21)

계 무등록(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종하도급 재하도급

538건 386건 82건 38건 32건

비율 71% 15% 7% 5%

출처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자료

공사비 저가 수주로 인한 임금삭감과 중간 수수료 챙기기 등은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키고, 

저임금 불법 외국인근로자 및 비숙련 인력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국내 젊은 청년들이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참여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내국인근로자의 인력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

고 필요한 노동력은 외국인(불법 외국인 포함)근로자가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꾸준히 증가되는 현

상은 Table 4에서도 확인되었다.

Table 4. Status of demand manpow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요인력 1391 1519 1431 1714

공급인력(내국) 1310 1389 1310 1521

부족인력 81 130 121 193

외국인 인력현황

(불법외국인)

212

(101)

228

(133)

203

(117)

316

(214)

외국인 비율 15.2% 15.0% 14.1% 18.4%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통계청 자료

2021년 12월 기준으로 실제 진행 중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참여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Table 

5과 같으며, 이 자료에서도 ̀ 20년 대비 ̀ 21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참여 비율이 동일하게 5.1%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Percentage of foreign workers in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2020년 2021년

전체 출역 외국인 근로자 비율 전체 출역 외국인 근로자 비율

385,653 95,610 24.8% 165,290 49,509 29.9%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현장의 기준자료 참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Data)는 건설현장의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투입으로 인하여 국내 청년 노동력 유입이 어렵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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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

미국의 Prevailing Wage

미국의 적정임금은 1931년 데이비드 베이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는 근로자에게 도시

별로 별도로 책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제한 등의 제한이 주어

진다. 적정임금제는 1931년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적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양질의 기능공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금산정체계에서 우리나라는 기본급 이지만 미국은 기본급+추가수당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시중노임단가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적정임금(P.W)을 적용하면서 숙련공과 비숙련공에 대한 노임에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 시중노임단가 시스템에서는 아직 숙련공과 비숙련공에 대한 임금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도시별로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능 등급제와 경력관리가 병행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나라는 생산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 생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원가 및 공정위주의 환경만 존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미국은 기

본급+추가수당에 근접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이 공공을 넘어 민간 건설시장까지 확대된다면 생산 환경조성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의 Prevailing Wage(P.W)제도 자료에 의하면 제도 불이행 사항이 감독과정에서 80%가 적발되며,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 20%가 적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건설현장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는 다단계구조 및 고용의 불안정으

로 자발적 신고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신고로 가족의 불행, 보복, 실업자, 같은팀 동료의 피해를 우려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Prevailing Wage(P.W)같은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업무 개선과 적정임금

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공사감독은 건설현장의 전문지식과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

다. 제도 불이행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에게 적발사례 및 건설 시스템 교육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적정임금제 적용 효과

국내의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의 구조개선으로 유령회사(paper company)가 줄어들게 되고, 재

하도급이나 불벌하도급을 위한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적정임금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

상 및 3D업종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하면 품질이 

좋아지고, 품질이 확보되면 안전한 시공이 되듯 안전과 품질은 연계성이 강하다. 즉 스스로 지키는 안전이 되고, 스스로 확보

하는 품질이 된다면 하자도 줄어들 것이며, 사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관리자 및 근로자들이 안

전과 품질은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관점은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근로자들한테 일을 배워서 자국의 근로자들을 유입시켜 기술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내국인 근로자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밑에서 일을 배워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저임금, 3D에 내몰리면서 건설현장을 떠났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채워야할 자리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어

주고, 건설현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한테 일을 배워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적정임금제 도입 및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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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다면 역전현상이 사라지고, 청년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점차 줄어들고 청년근

로자 및 내국인 숙련공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건설현장의 전자인력단말기 적용하여 적정임금 지급 및 출근일 관리로 주휴수당 등 지급이 원활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하

여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해당 원도급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로자 등록제 시행을 하게 되면 원도급사는 

우수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우수한 근로자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작업 팀.반장에게 얽매여 임금의 일부를 떼이는 일이 사라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능 및 경력에 따라 기능

등급제가 가능하여 차등화된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 지고, 근로자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력과 기술개발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능공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사고 감소, 품질향상, 하자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기술자 경력관

리처럼 기능공 경력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기능공들도 자신들의 일한 경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적정임금제도 추진 방향

향후 발주하는 프로젝트(Project)부터 다단계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직영방식)하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저가 하도급 계약방식의 공사 범위를 줄여나아

가야한다. 직접 시공(직영방식)은 적정임금 제도 취지의 핵심인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첫 단추이며,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도 현실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표준시장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시장노임단가 적용 금액을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한다면 100억원 이상~300억 미만공사에서 공사비를 약 2%정도 상향시킬 수 있으며, 상향

된 차액 공사비를 노무비에 활용한다면 적정임금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적용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면 하도급업체의 직접시공 공사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에서 일부 법 개정으로도 적정 임금 지급을 확

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에서 적정임금제를 선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서부터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민간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적정임금 기준을 만들어내고, 적정임금 지급을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만의 적정임금(P.W)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한다. 종합심사낙찰제나 종합평가낙찰제, 표준시장단가적용 등으

로 건설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공기단축 및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건설근로자들이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는 악순

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로자의 피로도 감소

와 건설업의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향상에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

시하며, 시공평가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적정임금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에게 홍보하여 적정임금에 대한 인식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국의 적정임금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정임금제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러나 국내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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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단계 산업구조로서 발주자(100%) → 원도급사(80%) → 하도급사 (65%) → 재하도급(65% 이하)으로 이어지며, 이 과

정에서 실제 투입해야할 공사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장애요소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법하도급 및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이 횡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가수주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하락되고, 하락된 임금에 맞는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투입시켰다. 외국인근로자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여 내국인근로자 인력

부족, 청년근로자 유입이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Prevailing Wage같은 적정임금제를 우리나라도 도입 및 적용

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국비 절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말단 근로

자들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사업구조 개편, 직접

시공(직영공사) 확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적정임금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관리감독 강화하고, 적정임금제 표지

판 부착 등으로 적정임금 실시 홍보가 필요하다. 적정임금제 효과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건설업의 구조 개선 및 적정임금제 

정착이 가능하다. 안전 및 품질 측면에서는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품질이 향상되어 하자가 감소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불

법외국인근로자가 퇴출되고, 청년근로자가 유입되어 내국인 건설근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근로자 등록

제 시행으로 근로자 관리가 손쉬워지고, 기능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임금지급이 가능하여 임금 분쟁이 사라지

며, 경력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기술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

지, 건설업 구조개선, 안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적정임금표가 없으며, 기능공 등급제

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여 적정임금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시중노임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정임금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가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과 안전 그리고 공기와의 상

호연관성의 조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면서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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